
 해기사 시험 안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시험관리팀   

달라지
는





해기사 시험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최근 법령해기사 시험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최근 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2 시험과목 변경 안내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2의 법규과목 중 과목내용의 개항질서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

       ▪  법률내용도 변경된 사항이 많으므로 법령을 참조

03

❍ 5 ~ 6급 항해사 필기시험 과목 변경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급

시험과목 과목내용

시험과목 변경 전 시험과목 변경 후

[별표2]

시험과목(제11조 제1항 관련)

1. 항해사

- 전문 시험과목 및 과목내용

5급 항해사

상선전문 화물의 취급 및 적하,   선박법

항해, 운용, 법규, 영어

항해, 운용, 법규

항해, 운용, 법규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항해, 운용, 법규, 전문(상선, 어선)

항해, 운용, 법규, 전문(상선, 어선)

5급 항해사
(국내항 한정)

어선전문 어획물의 취급 및 적하,   어선법

6급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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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선박 조종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과목변경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험과목 변경 전 시험과목 변경 후

●  한국해양수산연수원04

시험과목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

시험과목 과목내용과목내용

(1) 항해

  (가) 항해계기

  (나) 항로표지

  (다) 해도

  (라) 조석 및 해류

  (마) 선위결정법 

(2) 운용

  (가) 선체,설비 및 속구

  (나) 선박조종

  (다) 기상

  (라) 선체안전 및 트림

  (마) 신호

(3) 기관

  (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나) 보조기기 및 전기설비

  (다) 기관에 관한 기초지식

(4) 법규  

  (가) 해사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양환경 관리법

항해

(25문항)

운용

(25문항)

기관

(25문항)

법규

(25문항)

항해계기 

항법

해도 및 항로표지

기상 및 해상

항해 계획

선체·설비 및 속구

구명설비 및 통신장비

선박조종 일반

황천 시의 조종

비상제어 및 해난방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보조기기 및 전기장치

기관고장 시의 대책

연료유 수급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  전자기관사 과목 및 과목내용  

시험과목

전기공학

전자기기

전자공학 및 전자회로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계측

제어공학 및 제어기기

선박자동화 및 선내 컴퓨터네트워크 시스템

전자 분사제어 시스템

전자항해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갑판기기와 하역기기 제어 시스템

전력 변환 시스템

당직근무 및 직무일반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응급의료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방화 및 소화요령

해사관계법령

승무원관리 및 훈련

해사관련 국제협약

과목내용

전자기관 1

전자기관 2

❍ 전자기관사 시험과목 신설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

직무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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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내용시험과목

<비고>

3급기관사 또는 3급운항사(기관전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3급 기관사 이상 또는 

기관전문 3급 운항사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자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한다.직무일반 및  영어과목을 면제

영     어
1. 기관영어

2. 해사영어

해기사 시험관련 정보 안내해기사 시험관련 정보 안내

❍ 인터넷 검색 창에서 

누르시면, 해기사 시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ems.seaman.or.kr)

해기사시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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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시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이 아닐 경우에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넷 접수 개인정보입력 시 사진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한 사진의 규격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만 가능하며, 파일용량은 100kb이하, jpg 이미지 파일 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접수 시 등록되는 사진은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 되므로 사진등록 후 

    반드시 업로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접수 → 본인인증 → 응시시험 선택 → 기본정보입력 → 

                         반명함증명사진 파일 추가 → 사진파일 선택

사진등록방법

<잘못된 사진의 예> <올바른 사진>

신체 일부가

나오지 않는 

경우

증명사진

스캔 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

배경이 

나오는 경우

Q1.Q1.

Q2.Q2.

☞ 해기사 시험 인터넷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으로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통하여 인증이 가능하고, 미리 

    발급된 아이핀 아이디를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없을 경우 아이핀 아이디 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인증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응시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

    전화가 없는 응시자의 경우 시험 접수일 전에 미리 본인의 아이핀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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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 후 불가피하게 취소 및 환불신청을 하실 경우 연수원 시험접수

    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환불처리방법 : 홈페이지 접속(lems.seaman.or.kr) ⇨ 접수 및 합격자 정보 ⇨ 

    접수확인 및 취소에서 해당 시험 취소 및 환불 선택

    (무통장입금으로 접수하신 경우 반드시 받으실 계좌번호 입력)

※ 환불금액 : 접수기간 내 100%,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60%, 

     7 일 이후 ~ 시험일 전일 50% 차등 환불

사이트(lems.seaman.or.kr)

Q3.Q3. 해기사시험 인터넷접수 후 취소 및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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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및 합격 기준시험결과 및 합격 기준

1. CBT 시험 결과는 시험당일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데 시험직후  바로 확인 

   가능 한가요?

▷ 컴퓨터 시험(CBT)의 상시 필기시험 합격 여부는 시험당일 시험종료 

 

    (오전시험 13시, 오후시험 17시) 

1시간 경과후 

    [문자메시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시험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합 격  기 준

과목당 100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단, 항해사 법규과목은 60점 이상 득점)
합격

과목합격
불합격자 중 매 과목 60점이상 득점 과목이 2과목 이상 발생 

(과목합격 유효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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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효기간 비  고

▷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 먼저 확인 하신 후 시험 접수 시 선택하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방문하여 발급 가능 (필요 시 다른 지방해양수산청 에서도 발급 가능함)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면허발급 신청 가능 

     구비서류

         면허발급신청서 1부(지방해양수산청 비치)

         선원건강진단서 1부(선원용) / 사진 1매

         교육이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진 1매

     반드시 면허발급 신청 전에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를 하셔서 기본적인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하시어 발급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3. 최종합격자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필기시험합격 유효기간(합격일 기준)

4. 1년 전 시험합격을 하고 아직 면허발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격이 유효한가요?

구  분

1,2급 합격

3-6급,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3-6급,  

소형선박조종사 합격

▷ 면접시험합격 유효기간(합격일 기준)

1,2급 합격

유효기간 비  고

3년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3년
합격 유효기간에서 병역법에 의해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한 기간은 제외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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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 면허발급 지방해양수산청 주소 및 연락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

사천해양수산출장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사무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51-609-6324

032-880-6463

061-650-6038

055-981-5143

055-643-0313

055-835-4378

033-520-6174

063-441-2204

061-280-1651

061-554-3490

054-245-1563

031-680-7223

041-660-7633

033-520-6372

064-720-2643

052-228-5553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 (항동7가)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서호동)

경남 사천시 신항만 1길 67(향촌동)

강원 동해시 평원로 46(평릉동)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가용리)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항구동)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충남 서산시 홍천로 42 (잠홍동)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 27(동명동)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매암동)

48755

22346

59713

51716

53019

52565

25752

24824

58746

59116

37716

63280

17962

32002

54014

4478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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